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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수

헌 법 1

법

령

법 률 1,541

대통령령 1,803

총 리 령 92

부 령 1,293

기타(국회규칙등) 356

소계 5,085

계 5,086

( 2021-7-01 ) 현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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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 제정일 소관기관 비고

1 한국마사회법 1962. 1.20 농림축산식품부

2 국민체육진흥법 1962. 9.13 문화체육관광부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1989. 3.31 문화체육관광부

4 경륜,경정법 1991.12.31 문화체육관광부

5 수상레저안전법 1999. 2. 8 국 민 안 전 처

6 스포츠산업진흥법 2007. 4. 6 문화체육관광부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국제대회지원법)
2007.12.14 문화체육관광부

8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태권도법) 2007.12.21 문화체육관광부

9 전통무예진흥법 2008. 3.28 문화체육관광부

10 말산업육성법 2011. 3. 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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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 제정일 소관기관 비고

11 씨름진흥법 2012. 1.17 문화체육관광부

1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특별법
2012. 1.26 문화체육관광부

13 학교체육진흥법 2012. 1.26
교 육 부

문화체육관광부

14 이스포츠진흥에관한 법률 2012. 2.17 문화체육관광부

1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2012. 2.17 문화체육관광부

16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012. 5.23 문화체육관광부

17 생활체육진흥법 2015. 3.27 문화체육관광부 폐지

18 스포츠클럽법 2021. 6.15 문화체육관광부

19 스포츠기본법 2021. 8.10 문화체육관광부

20 체육인복지법 2021. 8.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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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225호 대통령령제29950호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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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 칙
-목적및정의
-체육진흥시책과권장, 기본시책의수립등

제2장체육진흥을위한조치

-체육의날과체육주간
-지방체육,학교체육,직장체육의진흥, 노인체육의진흥
-체육지도자의양성,체육지도자의결격사유,체육지도자의자격취소등,
제10조의2(노인체육의진흥)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체육진흥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건강의유지및증진을위한맞춤체육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그운영에필요한
비용및시설을지원할수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장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의설치등,기금의조성
-올림픽휘장사업,기부금의징수,기금의사용등

제4장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사업등,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위탁등,유사행위의금지등,수익금의사용,체육진흥투
표권의구매제한등

제5장체육단체의육성
-각종체육단체의육성등에관한사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설립

제6장보칙 -보고·검사등,청문,포상금지급,벌칙,자격정지의병과,징역과벌금의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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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7호 대통령령제29950호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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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장: 총칙
-목적및용어의정의
-체육시설의종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및안전관리점검, 안전관리점검실시결과의이행)

2장: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개방과이용
-체육시설의위탁운영등

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구분및종류
-시설기준및사업계획의승인, 사업계획의승인제한, 등록체육시설업의시설설치기간
-회원모집, 체육시설업의등록, 체육시설의신고및준수사항
-지도자배치, 보험가입, 등록취소등, 어린이통학버스등의사고정보의공개

4장: 보칙 -보조및수수료등

5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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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1013호 , 대통령령제24020호

보건복지부령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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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구분 목적 구성 제정일 시행일

스포츠클럽법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

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제23조 2021.6.15 2022.6.16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에관한국민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을정하고스포츠정책의방향과그추진에필요한기본적

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스포츠의가치와위상을높여모든

국민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영위하고나아가국가사회의

발전과사회통합을도모하는것을목적

제27조 2021.8.10 2022.2.11

체육인복지법

체육인에대한복지정책의수립과체육인복지를위한제도

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체육인들의생활안정과체육활동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

제28조 2021.8.10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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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에서 어떤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의 과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의 과정의 발생은 스포츠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스포츠행정의 과정 ☞ POSDCORB :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의 7개 요소

① 기획(Planning)은 조직 목표 성취를 위한 행동의 대상과 그 방법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② 조직(Organizing)은 목표 성취를 위한 공식적 구조의 설정과 직무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③ 인사(Staffing)는 설정된 구조와 직위에 적임자를 채용, 배치하고 근무 조건을 결정해 주는 행위이다.

④ 지시(Directing)는 조직의 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각 부서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이다.

⑤ 조정(Coordinating)은 부서별 업무수행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통합, 조정하는 행위이다.

⑥ 보고(Reporting)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상하 좌우간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전달과 보고를 강조하는
행위이다.

⑦ 예산(Budgeting)은 제반 예{산의 편성, 회계, 통제, 결산 등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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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7개 행정의 기본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는

물론 유능한 행정가 및 관리자의 업무능력도 판가름 된다.

기

획
→

조

직
→

인

사
→

지

시
→

조

정
→

보

고
→

예

산

F e e d  B a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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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인구및노인인구비율

행정구역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 전체인구(

전체 16.7 8,652,198 51,672,400

서울특별시 16.4 1,568,769 9,565,990

부산광역시
19.8 666,644 3,364,358

20.7 699,694 3,383,254

대구광역시 17.0 408,235 2,397,646

인천광역시 14.4 422,658 2,936,367

광주광역시 14.5 208,879 1,442,647

대전광역시 14.8 215,997 1,456,107

울산광역시 13.1 147,811 1,126,369

세종특별자치시 10.0 36,194 362,995

※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20%이상일경우초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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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인구및노인인구비율

행정구역
고령인구비율

(A÷B×100)
65세이상인구(명) 전체인구(명)

전체 16.7 8,652,198 51,672,400

경기도 13.5 1,825,846 13,500,688

강원도 21.2 325,579 1,535,530

충청북도 18.4 294,530 1,597,503

충청남도 19.5 412,504 2,117,400

전라북도 21.8 391,178 1,794,345

전라남도 23.9 440,014 1,840,921

경상북도 22.2 585,088 2,632,401

경상남도 17.9 594,154 3,325,840

제주특별자치도 16.0 108,118 6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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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배출현황

기수 년도 자격증배출인원 비고

1 2015 1,745명

2 2016 1,863명

3 2017 1,775명

4 2018 1,785명

5 2019 1,895명

6 2020 0 코로나19 미실시

7 2021 3,095명

8 2022 2,361명

계 14,5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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